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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논평] 

권영국 변호사가 무죄임이 다시 확인되었다. 

검찰의 억지 기소를 규탄한다.

권영국 변호사에게 뒤집어씌운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혐의에 대한 검찰의 항

소가 모두 기각되었다. 이로써 검찰의 기소가 처음부터 억지였다는 사실이 

다시금 확인되었다. 

 

수원지방법원 형사 5부(재판장 윤강열 판사)는. 지난 2009. 6. 26. 오전 경

찰병력이 30~40분 동안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조합원들을 이유도 고지 하지 

않은 채 인도에서 둘러싸고 이동을 금한 행위는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절차

를 위반한 불법체포이다. 경찰관이 고착관리 등 그 명칭에 관계없이 사람을 

둘러싸고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는 체포에 해당하며, 체포 이유 등 미란

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은 채 노동자를 체포한 행위는 위법한 공무집행에 해

당한다. 따라서 권영국 변호사가 위법한 공무집행에 항의하며 체포이유와 변

호인 접견을 요구한 행위는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. 또한 권영국 

변호사가 위와 같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방패를 잡아당겨  경찰관의 손가락

이 다치는 상해가 발생했더라도 이는 노동자들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위

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하므로 상해죄도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검

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하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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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와 같이 법원의 재판에 의해 경찰들의 조합원들과 권영국 변호사에 대한 

체포가 불법체포라는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었다. 그러나 검찰은 권영국 변호

사를 체포한 경찰관들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재정신청 결정(권영국 변호사

를 체포한 경찰관들을 불법체포죄와 직권남용죄로 공소제기하라는 명령)사건

에서 불법체포를 감행한 위 경찰관들에게 무죄를 구형하는 기괴한 태도를 

보이고 있다. 검찰의 무죄구형 태도는 재정신청제도를 무력화시키는 몰지각

한 행위일 뿐만 아니라 객관의무를 스스로 저버리는 비양식적인 태도라 아

니할 수 없다.

 

헌법상 보장된 적법절차의 원칙과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다시금 확인해 준 

항소심 판결을 환영하며, 검찰의 억지 기소를 규탄한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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